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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정책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ACA, JEB‑ RA, JEB‑ RB, JEB‑ EA 

책임 맡은 사무실: 수석 학업 책임관(Chief Academic Officer) 

 

 

 프리킨더가든, 킨더가든, 초등학교의 조기 입학 

(Early Entrance to Prekindergarten, Kindergarten, First Grade) 
 

 
A. 목적 

 

학생의 지속적이며 성공적인 학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교육의 기초를 학생의 어린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의 장기 교육 경험의 성공 여부는 

첫해가 매우 중요함으로, 학생이 프리킨더가든, 킨더가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습하고 성공할 수 있기 위해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조기 교육에의 장기적 

노력에의 이해와 각 학생의 특별한 필요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주의 요건에 따라 장기적 성공에 제일 도움이 된다는 연구조사에서 

명시한 나이에 학교를 시작할 경우, 학생이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과 주 요건은 조기 입학을 위한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 논점 

 

프리킨더가든, 킨더가든, 1학년의 조기입학 결정은 모든 요소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학생의 신체 발달과 건강과 함께, 학업, 사회, 정서적 준비도에 중점을 

두며 제도적인 요소도 또한 고려대상일 수 있습니다. 프리킨더가든, 킨더가든, 

1 학년의 조기입학 결정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준비도와 결정에 연관된 

수많은 요소 간의 균형에 관련한 신뢰할만한 정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C. 입장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주 규정에 명시한 나이에 프리킨더가든, 킨더가든, 1학년에  

입학한다 추정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일이 거의 나이 제한일에 가까우며 

학생이 교육적 필요 또는 프리킨더가든, 킨더가든, 1학년에의 조기입학을 할 실력이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JEB 

 

 
2 of 2 

1. 프리킨더가든은 주규정에 지정한 바와 같이 수입에 따른 입학 요건이 

있습니다. 프리킨더가든에의 조기 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생은 발달분야 

준비도에서, 등록을 승인하는 수준의 조기교육 필요도를 보여야 합니다. 

 

2. 킨더가든에의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조기입학에 필요한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1 학년에의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조기입학에 필요한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4. 조기입학에 관한 결정에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서 명시된 

개인의 실제 또는 예상하는 특성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수용인원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소가 입학 결정에의 고려대상일 수 있습니다.  

 
D. 전략의 시행 

 

1. 교육감은 생일이 주에서 명시한 입학 승인 날짜보다 6주 전 이내인 학생의 

검사, 검토 절차와 검사, 검토 결정에의 이의제기 절차를 포함한 이 정책 

적용을 위한 규정을 개발합니다.  

 

2. 교육위원회가 수용한 정책 적용을 위한 모든 정책은 정보항목으로 

교육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E.  검토와 보고 

 

이 정책은 교육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검열합니다. 

 

 

관련 자료: Code of Maryland Regulation 13A.08.01.02 

 

 
정책 배경:   1983년 6월 14일 결의안 번호. 543-83, 1986년 6월 12일결의안 번호. 333-86에 따라  재설정, 1986년 8월 

12일 결의안 번호. 458-86, 1986년 9월 22일결의안 번호. 517-86 승인; 2004년 4월 15일결의안 번호. 211-04에 따라 폐지; 

2006년 3월 14일 결의안 145-06 적용; 2017년 6월 26일결의안 번호 319-17에 따라 기술적 수정. 
 


